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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68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08.28.)

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

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

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가, 정비구역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노고산동 31-6 일대 8,657.8 -

    나. 정비지구 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1지구
노고산동 31-6 일대 일반정비지구 1,576.1 1,464.0 112.1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노고산동 31-11 일대 일반정비지구 2,577.5 2,403.0 174.5 -

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일반정비지구 3,245.0 2,995.9 249.1 -

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노고산동 31-90 일대 존치지구 915.3 891.2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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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사유서 : 지구명칭 단순화를 위한 변경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변경없음)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 역 명 비고

기정
 - 민간이 사업시행지구의 정비계획을 변경 제안할 경우 사업시행지구 변경 등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 

-

변경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분할 시행
   ‧ 일반정비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별 정
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시행
   ‧ 존치지구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 변경사유서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분할

시행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

지구명
획 지

비고
위치 획지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1지구
노고산동 31-6 일대 1,464.0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노고산동 31-11 일대 2,403.0 -

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2,995.9 -

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노고산동 31-90 일대 891.2 -

변경 4지구

※ 지구명칭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서 : 지구명칭 단순화를 위한 변경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8,657.8 100.0 -

상업지역
소   계 8,657.8 100.0

일반상업지역 8,657.8 100.0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4지구

합  계 8,313.9 7,754.1 5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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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

(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폐지반영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폐지반영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 분(%) 비고

합계 8,657.8 100 -

정비기반시설 도로 903.7 10.4 -

획지

기정 변경 7,754.1 89.6 -

3-1지구 1지구 1,464.0 16.9 -

3-2지구 2지구 2,403.0 27.8 -

3-3지구 3지구 2,995.9 34.6 -

3-4지구 4지구 891.2 10.3 존치

 

※ 상기 사항은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 지구명칭 단순화를 위한 변경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30
노고산동

31-4
노고산동

31-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변경)

구분 시행면적(㎡)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분담면적(㎡)

건축물제공(㎡) 순부담비율(%) 비고 

기정 1지구 1,576.1 1,464.0 112.1 - 7.1 -

기정 2지구 2,577.5 2,403.0 174.5 - 6.8 -

기정 3지구 3,245.0 2,995.9 249.1 149.8 12.3 순부담기준 
12.3%이상변경 3지구 3,245.0 2,995.9 249.1 386.0 19.6

기정 4지구 915.3 891.2 24.1 -  2.6 -

계       8,313.9 7,754.1 559.8 504.5 8.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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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존치지구에서 신축하는 경우 3구역 평균 순부담률(8.5%이상) 적용.

    ■ 변경사유서 :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1지구
1,464.0

노고산동 31-77 
일대

25 1 - 24 -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2,403.0

노고산동 31-77 
일대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891.2

노고산동 31-77 
일대변경 4지구

 

 ※ 지구명칭 변경 외 변경사항 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 3지구 외 변경없음(기재생략)

    ■ 변경사유서 : 가로경관의 연속성, 입면의 다양성 등을 고려

   8)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 추후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별도 

제시

   9)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94 이하
상한 993 이하

155
이하

-

구분
내용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건축지정선 3-3지구 3m
변경 건축한계선 3지구 3m
기정

고층부 벽면한계선
3-3지구

백범로변 : 6m 
변경 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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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 역 명 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일반상업지역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공급계획에 따라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 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국

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로 확보한다. 

-

변경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공급계획에 따라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며(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거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 비주거비율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구분 항 목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고

기정

가로 및 
교차로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서), 2020.8」개

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변경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서), 2024.03」개

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 주변지역 개발계획반영 외 변경없음 (기재생략)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1. 정비지구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지구 지정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일반정비지구 3,245.0 2,995.9 249.1 -

변경 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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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명칭 변경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59세대
(계획 288세대)

임대51세대 포함

변경
269세대

(계획 298세대)
임대15세대 포함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해당없음)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249.1 7.7 -

획지 획 지 2,995.9 92.3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 ( )는 지구 내 연장임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 225 -

  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부담) 계획 (변경)

      ①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획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폐지 
국공유지

(㎡)

순부담률

비고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면적(㎡)

순부담률
합계(%)

기정 3,245 2,995.9 249.1 - - 249.1 149.8 12.3
순부담기준 
12.3%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249.1 386 19.6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계획 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 -

      ②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 위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98.9 (증)236.2  635.1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토지

도로
(무상귀속)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  249.1 -

 임대주택 부속토지
(주거비율완화)

임대주택 22세대 부속토지 149.8 (감) 149.8 - -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
정보교육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일부 토지지분

- (증)  70.0   70.0 -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일부 토지지분

- (증)  75.0   75.0 -

건물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
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일부 - (증) 116.0   116.0
토지환산면

적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일부 - (증) 125.0   125.0
토지환산면

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주거비율완화 공공임대주택 삭제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에 따라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삭제 적용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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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  분 위 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0.0

마포구
연면적 1,027.7

공공지원시설 외국인주민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5.0

서울특별시
연면적 1,097.9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임대업무시설의 관리청은 마포구, 공공지원시설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로 하며, 해당 관리

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착공·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면 적(㎡)

기정
지하

5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355.62

4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85.22

3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85.22

2층 주민공동시설 (용역원 휴게실, 입주자 회의실, 택배보관소, 계절창고) 185.22

합  계 911.28

변경

지하

6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51.51

5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4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3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2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1층 주민공동시설 (스크린골프) 101.64

지상

1층 주민공동시설 (스터디카페, 피트니스센터, 펫룸) 179.10

4층 주민공동시설 (루프탑 카페, 어린이 놀이터) 28.83

5층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66.97

합  계 1,195.21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18 - - 18 - -
변경 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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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 역 구 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94 이하
상한 993 이하

155
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기정

 ① 기준용적률 : 394%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90% 적용

구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100%

29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정률방식

(보상계수 0.25)
최대 
100%

100%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12%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정량부여(30%) 최대 50% 50%

무장애도시조성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22.5% 적용

공공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 인센티브)
= 1.3 x {(도로 249.1㎡+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149.8㎡) ÷ (2,995.9㎡-149.8㎡)} 

         x (394% + 290%)
= 1.3 x 0.14015 x 684% = 124.62%

 ※ ① + ② + ③ = 806.5% 이하 적용

변경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694%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 94% 적용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정량부여(20%)
최대
20%

20%

94%
적용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부여(3.0)
최대
100%

34%

안전ž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20%)

최대
20%

20%

상·하수도 개량 100m 이상
최대
20%

20%

 ③ 상한용적률 : 993% 이하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94.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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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산식 = 허용용적률×(l.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 694.00%×[(1.3×가중치1.0×α토지0.138237) + (1.2×α건축물0.084535)]
      = 888.9%(완화량 194.9%)

  - 친환경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04.1%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11%+ 녹색건축 우수 6%)(15%적용) 
         = 694.00% × (0.15) = 104.1%
       → 친환경 인센티브 = 104.1%

 ※ 상한용적률 = 600%+94%+194.9%+104.1% = 993% 이하 적용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계획

기정  ∙ 최고높이 : 100.0m

변경

 ∙ 최고높이 : 155.0m 

구 분 내 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촌 지역중심 : 130m

13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

(α)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1.0㎡) ÷ 3,245.0㎡
   = 130.00m × (635.1㎡÷3,245.0㎡)
   = 25.44m

25.44m

합  계    ① + ② = 155.44m (155m 소수점 아래 절삭) 155.0m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15 

82.3
40㎡ 초과 ~ 60㎡ 이하 222 

공공임대1)
40㎡ 이하 33

51
11.5(64.7) 17.7

(100.0)40㎡ 초과 ~ 60㎡ 이하 18 6.2 (35.3)

합 계 288 100.0

주1) 공공임대주택 21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149.8㎡) 기부채납
 ※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지지분 149.8㎡ 이상 범위 내)
 ※ ( )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변경  ∙ 건립 규모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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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높이 등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8)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 추정지분율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
가액 + 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32 

95.0
40㎡ 초과 ~ 60㎡ 이하 212 

60㎡ 초과 ~ 85㎡ 이하 38 

85㎡ 초과 1 

재개발 의무임대
40㎡ 이하 5 

15 
1.7 (34.0) 5.0

(100.0)40㎡ 초과 ~ 60㎡ 이하 10 3.3 (66.0)

합 계 298 100.00

※ ( )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대한 계획
신설

∙ 공공주택 공급계획

구분 일반상업지역 비고 

① 재개발 의무 임대 = 298세대 × 5% = 14.9세대 ⇒ 계획 15세대

② 총 공공주택 세대수 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

∙ 주거비율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별표16 라목1호에 따라 완화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단, 비주거비율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주거비율 : 전체 연면적 기준 88.5%, 전체 용적률 기준 87.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변경
 ∙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

기정  ∙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기정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 백범로 변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백범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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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비(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

 ∙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총사업비 
      = (91,284,022 + 1,027,438 + 322,735,241) / 415,046,701 = 100% = 1       [단위 : 천원]

구분 금액(천원) 비고

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

계 415,046,701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170,927,426 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244,119,275 ②

대지조성비 78,615,967 ③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91,284,022 ④

총 대지평가차액 1,027,438 ① - ③ - ④ = ⑤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322,735,241 ② + ③ = ⑥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종후평가 권장)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0,000(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1,000,000(⑦) / 91,284,022(④) ≒ 1.0955%(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1,027,438(⑤) × 1.0955%(⑧) ≒ 11,255(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1,000,000(⑦) + 11,255(⑨) = 1,011,255(⑩)
- (A)의 지분율 = 1,011,255(⑩) / 415,046,701(①+②) ≒ 0.2436% 

추정
수익률

∙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102.73%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

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10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아파트

59A 56,000 1,416,699 1,011,255 405,444 지급

59B 56,000 1,419,874 1,011,255 408,619 지급

59C 56,000 1,418,374 1,011,255 407,118 지급

59D 56,000 1,414,140 1,011,255 402,885 지급

39A 50,000 841,920 1,011,255 -169,335 수령

84A 56,000 1,990,649 1,011,255 979,393 지급

133A 56,000 3,214,786 1,011,255 2,203,531 지급

업무
시설

지상3층
전용1,050.8㎡

10,760 3,420,421 1,011,255 2,409,165 지급

근린
생활
시설

지상1층
(전용443.7㎡)

13,990 1,877,805 1,011,255 866,550 지급

지하1층
(전용92.4㎡)

19,983 558,558 1,011,255 -452,697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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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1인 시행)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변경없음)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변경)

건 립 규 모

기정 변경

증감 비율
계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계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합 계 288 237 51 298 283 15 증  10 100%

85㎡이하

30㎡초과~40㎡이하 48 15 33 37 32 5 감  11 12.4%

40㎡초과~50㎡이하 240 222 18 - - - 감 240 -

50㎡초과~60㎡이하 - 222 212 10 증 222 74.5%

60㎡초과~85㎡이하 - 38 38 증  38 12.8%

85㎡초과 - 1 1 증   1 0.3%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가. 인구 현황 (변경없음)

    나.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변경)

구 분 수용세대수(호) 비고

공공임대주택
기정 51

-
변경 15

분양주택
기정 237

-
변경 283

합 계
기정 288

-
변경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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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규모
(전용, ㎡)

세대수 연면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내

2,995.9 1

36.20 15세대(5.2%) 1,282.25
총 건립세대수 

288세대

변경

39.66 5세대 421.97

총 건립세대수 
298세대

59.86 2세대 253.69

59.90 2세대 254.04

59.94 3세대 381.71

59.99 3세대 381.58

소계 15세대(5%) 1,692.99

    나. 소형주택 건설계획 (해당없음)

    다.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ᆞ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 도모
 - 세입세대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 
 - 역세권, 인근 대학교 입지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생, 직장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

변경
ᆞ「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6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세입자 대책 수립

   12)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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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 

    가. 기정

구분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2015.04」
   - 「신촌지역(마포)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2014.08」

ⒶⒷ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구 분

폭 원

길이(L)
현 황

Set-back Set-back
단기안 장기안

(사업지측) (맞은편)

중(국)3-6호선 8.0m 2.0m 2.0m 10.0m 12.0m 40m

소(국)1-3호선 6.0m 2.0m - 8.0m 8.0m 80m

㉮  ∙ 신촌지역 마포3구역 제3-2지구 개발에 따른 중(국)3-6호선 확장시 교통처리계획(장기안) 제시 - 중(국) 3-6호선 : 
B=12.0m, L=40.0m

진출입동선 -  ∙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주변 도로 보도 설치
   - 북측 중(국) 3-6호선 : B=3.0m, L=40.0m
   - 동측 소(국) 1-3호선 : B=2.0m, L=80.0m

Ⓒ  ∙ 백범로 사업지측 보도 채움 : B=3.5m, L=11.0m

-  ∙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2개소)

-  ∙ 사업지 내부 전면공지상 보행공간 조성(서측 3.0m, 북측 및 동측 2.0m)

-  ∙ 자전거보관소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주차시설 -

 ∙ 계획주차대수 : 243대(공동주택(도시형) 222대, 비주거시설 21대)
   - 공동주택(도시형) 법정주차(173대)의 128.32%(계획주차대수:222대) 확보
   - 공동주택(도시형) 주차수요(2024년 185대)의 120.00%(계획주차대수:222대) 확보
   -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설치 제한 지역임에 따라 최고 한도 이내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설치
   - 반사경 설치
   - 볼라드 설치

    나. 변경

구분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2024.03」 

 ∙ 사업지 주변 도로 확폭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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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구분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

구 분

폭 원

길이(L)
현 황

Set-back Set-back
단기안 장기안

(사업지측) (맞은편)

중(국)3-6호선 8.0m 2.0m 2.0m 10.0m 12.0m 40m

소(국)1-3호선 6.0m 2.0m - 8.0m 8.0m 80m

㉮  ∙ 신촌지역 마포3구역 제3-2지구 개발에 따른 중(국)3-6호선 확장시 교통처리계획(장기안) 제시 - 중(국) 3-6호선 : 
B=12.0m, L=38.0m

진출입동선 -  ∙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

대중교통 및 보행

ⒶⒷ
 ∙ 사업지 주변 도로 보도 설치
   - 북측 중(국) 3-6호선 : 사업지측 보도 설치 (B=2.0m)
   - 동측 소(국) 1-3호선 : 사업지측 보도 설치 (B=1.0m)

-  ∙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

-  ∙ 사업지 내부 전면공지상 보행공간 조성(서측 3.0m, 북측 및 동측 2.0m)

-  ∙ 자전거보관소 56대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0.6% 이상)

주차시설 -

 ◦법정주차대수 : 272대◦주차수요대수 : 363대(2032년 기준, 원단위법)◦계획대수 총 321대
  - 법정주차의 118.0%, 주차수요(2032년)의 88.4% 규모
  - 장애인주차 법정주차의 3.0% 이상 설치
  - 확장형주차 계획주차의 30.0% 이상 설치
  - 가족배려주차 계획주차의 10.0% 이상 설치
  - 전기차 충전시설 5% 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경고등 설치
   - 반사경 설치
   - 볼라드 설치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 235 -

Ⅱ.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548,255.2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48,255.2 100.0 -

주거지역

소   계 330,060.4   60.2 -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379.1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58,827.4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329.5   24.7

준주거지역 114,276.4   20.9

상업지역
소   계 218,194.8   39.8

일반상업지역 218,194.8   39.8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

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폐지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

에 따라 방화지구 일괄폐지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외 기재 생략, ( )는 지구 내 연장임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용도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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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물의 개발밀도

         ᄀ) 건폐율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ᄂ) 용적률의 결정조서 (변경없음)

         ᄃ) 건축물의 높이 (변경)

구  분 적용지역 높이계획 비  고

최고높이

기정  ∙ 신촌로터리 일대 100.0m 사선제한 배제

변경  ∙ 신촌로터리 일대 100.0m
사선제한 배제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는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외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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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기정)

 ■ 건축물의 높이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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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변경없음)

         ᄂ)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6)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8,657.8 -

 ※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외 기재 생략

   7)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좌 동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해당없음 폐지 반영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에 한함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좌 동

세부개발 계획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
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
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
시설 

  ※ 양화로변 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좌 동 전 층

건폐율  ∙ 60% 이하 좌 동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좌 동  

최고높이  ∙ 100m 이하 130m + α 이하 기준높이 130m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 높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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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 300/630/2배 → 600/880/2배
 높이 : 최고100m 이하 → 최고130m + α이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에 따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높이 계획을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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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3,245 -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3.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07.08)
-

※ ( )는 지구 내 연장임

 

 5.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1)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

구분 계 획 지 침 계 획 내 용

공공기여 
비율

순부담률 : 12.3% 이상
- 북측 중(국)3-6도로 확폭 : 8m → 12m
- 동측 소(국)1-3도로 확폭 : 6m → 8m
- 기부채납 공공시설 확보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 635.1㎡ (19.6%)
- 도로 : 249.1㎡ (7.7%)
- 공공시설 : 386.0㎡ (11.9%)
  ᆞ 환산부지면적 : 241.0㎡ 
  ᆞ 부속토지면적 : 145.0㎡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

   2)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  분 위 치 층 면적(㎡) 비고(관리청)

공공임대업무시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0.0

마포구
연면적 1,027.7

공공지원시설 외국인주민센터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토지면적 75.0

서울특별시
연면적 1,097.9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임대업무시설의 관리청은 마포구, 공공지원시설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로 하며, 해당 관리

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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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착공·준공인가 전 관리청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세부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6.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2,995.9 -

 7.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계획지침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좌 동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양화로변 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좌 동

건폐율 ∙ 60% 이하 좌 동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600% 이하 / 694% 이하 / 993% 이하

최고높이 ∙ 130m + α 이하  ∙ 155m 이하
기준높이 
130m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공개공지 : 1개소 면적 90㎡ 이상, 폭원 9m 이상 도면참조

기타에 관한 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 
   백범로 변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백범로 변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적률, 높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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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의견 비고

수정사항  ∙ 용적률 계획, 높이 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할 것

조건사항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Ⅴ.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에 따름

Ⅵ.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Ⅶ. 열람장소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

과(02-2133-4631)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 (02-3153-936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

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www.eum.go.kr)dp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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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 244 -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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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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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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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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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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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